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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마권세(’61, 경마) → 경주･마권세(’94, 경마, 경륜･경정 추가) → 레저세(’02) → 

레저세(’03, 경마, 경륜･경정, 소싸움 경기 추가) 

1. 과세대상

○ 경륜 및 경정, 경마, 전통소싸움 등의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

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

※ 사업장 분포 : 경마(과천, 부산, 경남, 제주, 장외 29개소), 경륜(부산, 창원, 광명, 

장외 20개소), 경정(하남, 장외 18개소), 소싸움경기(청도)

2. 납세의무자: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

○ 한국마사회(경마), 국민체육진흥공단･부산지방공단･창원경륜공단(경륜), 

국민체육진흥공단(경정), 청도공영사업공사(소싸움)

3. 납부 및 납기

○ 납부 :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

  - (본장)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

  - (장외발매소)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%씩 각각 신고･납부

다만, 본장이 신설될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% 신고･납부  

○ 납기 : 승자･승마･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

까지 신고납부

4. 과표 및 세율

○ 승자투표권･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

※ 투표권 발매가액의 10% 부과되며,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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